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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산업기술개발정책동향1) 

박경선2) 

Ⅰ. 캐나다의 산업기술정책의 기본방침 

1993년에 탄생한 크레첸 자유당 정권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얻어진 성과를 신속히 상업베이스로 돌리는 것을 중시하
고 있다. 동 수상의 소신표명연설에서는 혁신적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의 이용, 국내의 과학기술 네트워
크의 강화, 정보 하이웨이 구상, 공해방지와 환경에 어울리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하이테크기술의 진흥 등의 제안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캐나다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증진, 고용촉진, 국가경제의 발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1994년에
는 캐나다 각주와 각 기관으로부터 참가한 3,000명의 대표자의 의견을 토대로 캐나다의 과학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Science and Technology)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1995년,「Healthy, Wealthy, and Wis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기재된 권고에 대응
하여 연방정부는 1996년 3월,「신세기를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산업기술정책에 관련되는 캐나다 정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목표 등은 이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1. [신세기를 위한 과학기술 - 협력체제와 네트워크의 확립-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캐나다국민이 매우 효율적으로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전기통신기술에서는 세계의 리더가 되어 많은 국
가에게 모범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적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22명(캐나다에서 연구활동을 한 외국인을 포함)의 노벨
상 수상자를 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캐나다국민, 특히 청소년이 과학기술을 베이스로 하여 캐나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연구개발투자총액의 1/4 이상이 연방정부에 의한 것이라
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정부가 과학기술활동의 커다란 공헌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역할은 민간기
업에 의한 연구개발투자가 불충분하였다는데 기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을 더욱 추진, 강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나아가 정부는 기술혁신활동의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식에 바
탕을 둔 캐나다 경제발전에 도전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2. 핵심기술의 지원 

재정재건을 추진하는 캐나다 정부에게는 과학기술중시의 정책을 실시할 때, 총화적이 아닌 우선도를 설정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하의 예는 연방정부가 우선도를 설정하여 새롭게 또는 재설정한 주요 지원 프로젝트이다. 

o 장기간에 걸친 우주개발계획은 캐나다 국민의 필요성과 경제성장이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o CANARIE(the Canadian Network for the Advancement of Research, Industry and Education)에서는 정보 하이웨이 구
축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o The Canadian Technology Network은 첨단적 기술에 노력하는 소기업에 원조한다. 

o School Net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국내의 공립학교, 도서관, 대학을 정보 하이웨이에 연결시킨다. 

o The Health Intelligence Network는 캐나다 후생성(Health Canada)의 가장 새로운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로써 캐나다국민
의 건강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각종 질병을 모니터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o The Medical Research Council과 캐나다제약업협회와의 연계에 의한 MRC-PMAC헬스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의 투자비율이 
높은 건강관련연구를 촉진하도록 한다. 

o 캐나다 최대의 소립자물리학연구소, The Tri-University Meson Facility(TRIUNF)는 캐나다 뿐 아니라 국제적인 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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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세계일류의 연구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캐나다의 과학자가 국제적인 소립자연구에 용이하게 참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o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의 바이오테크놀로지 파트너쉽 프로그램에서는 공업화 추진을 위해 소기업이 보
다 간단하게 자본을 얻을 수 있도록 재정면에서의 지원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o 비영리단체인 PRECARN(PreCompetitive Applied Research Network)이 연구개발의 강화에 힘쓴다. 

o 농업부가 산업계와 공동 운영하고 있는 Matching Investment 협력자금 프로젝트는 연구의 우선도를 설정하고 특히 기술이전 
가능성을 가진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상은 우선도가 높은 예인데, 한정된 적은 자본의 범위내에서 캐나다 국민이 보다 큰 경제적, 사회적, 과학적인 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중요성이 강하게 요망되고 있다. 그를 위해서는 핵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에 의한 이러한 활동의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①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위임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준비하고 과학적 연구를 실시케 한다. 

② 대학, 전문학교, 병원, 기타 정부 이외의 연구소, The Networks of Centres of Excellence 등에서의 연구를 지원한다. 

③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들은 소위 연방정부가 예전부터 실시해 온 지원활동인데, 이와 더불어 정부분석, 지식의 전달, 네트워크의 설립 등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기술이 캐나다의 혁신적 시스템을 성공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캐나다의 정보 하이웨이 자문회의(The information Highway Advisory Council)가「정보 하이웨
이가 캐나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며, 모든 혁신적 시스템 확립을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3. 과학기술 관련 예산 

1996/97년도의 캐나다연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은 54억 캐나다 달러(C달러)이며, 이 금액은 연방정부의 세출삭감책에 따라 
1995/96년도보다 4% 감소되어 있다. 이 중 연구개발예산은 1996/97년도에 32억C달러로(<표 1> 참조), 이것도 전년도의 34
억C달러 보다 6% 감소된 것이다.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경비의 약 60%는 연방정부 자신에게 사용되며, 이 이외는 기업, 대
학, 주정부,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1996/97년도의 자연과학활동에 대한 경비 중에서는 환경부, 국립연구심의회
(NRC), 자연과학공학연구심의회(NSERC)의 경비가 최대이며, 정부지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 통계국 예산은 사회과학분
야 경비 중에서도 과거 최고인 5억2,000만C달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세조사실시가 거듭되었기 때문이다. 1996/97년도의 
과학기술경비 중에서 가장 감소액이 큰 곳은 천연자원부로, 전년도의 4억4,000만C달러에서 3억4,300만C달러로 감액되었다. 

<표 1> 1996/97년도 연방정부 연구개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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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 지원책 

캐나다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하에 정부 관련 연구기관의 충실과 대학,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다액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의 연구개발활동이 정부주도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재정재건을 추진하는 연방정부는 연구개발투자를 민간에 맡기려고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출은 예전에는 캐나다 전체 
연구개발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96년도는 27%이며 주정부는 7%이다. 민간기업은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면 46%
에 달하여 캐나다의 연구개발활동의 반 정도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996년도 외국으로부터의 연구개발투자는 전체의 약 10%이며, 캐
나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증가시켜 세계시장에
서 경쟁력을 가진 캐나다의 제품과 기술이 탄생하도록 연방·주정부 모두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기업연구에 대한 세제우대책은 세계에서 가장 유리하며 이 밖에도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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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우대조치 

캐나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는 미국, 일본, 서유럽과 같은 다른 선진공업국 등과 

<표 2> 기업이 1달러의 연구개발을 실시한 경우에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의 국제비교(상위 10개국)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우대조치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에 의한 강력한 세액공제 프로그램과 더불어 각 주의 연구개발에 대
한 세액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에 의한 법인세, 제조가공업에 부과되는 주의 법인세를 합하여 최고 세액공제가 
100% 적용된 경우, 소기업에서는 18-23% 범위의 과세율, 대기업의 경우에도 31-39%의 과세율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에게 부여된 캐나다의 세제우대조치에 의해 캐나다에서는 기업이 1달러의 연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의 연구
개발투자액은 약 66C 센트가 된다(<표 2> 참조). 즉,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연구개발투자로서 인정된 경비 1C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34C센트가 다시 돌아온다. 1992년도에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절차가 취해진 건수는 캐나다 전국에서 약 8,000건이며, 이 
중 캐나다인이 경영하는 기업수는 6,000사이다. 신고된 공제총액은 약 11억6,000만C달러이며, 이 중 캐나다인이 경영하는 기업
에 의한 것은 3억6,000만C달러이며, 외국인에 의한 것이 8억C달러였다. 또 대기업 및 주식공개기업은 합계 7억C달러 이상을 신
고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상위 100개사의 연구개발투자는 전체 기업 부담 연구개발비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1) 연방정부에 의한 세제우대조치 

가. 소득세법 

캐나다 연방정부 소득세법 제37조에 정해진 연구개발특별세제는 기업에게 대단히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되고 있으
며, 캐나다 산업계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촉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동 조치는 소득세법(Canadian Income Tax Act)의 제37항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경비(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Expenditures)」및 관련 항목에 기재되
어 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은 국내에서의 연구개발지출을 사업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의 연구개발지출 증대를 꾀하기 위해 투자우대세제의 적용범위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1984년 12
월 31일 이후에 캐나다 기업이 실시한 연구개발투자는 대기업의 경우 총액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35%가 투자세 공제 대상이 
된다. 또 캐나다 기업이 아니라도 캐나다 국내, 특히 대서양 諸州 및 가스페반도지역이 연구개발투자를 한 경우에는 30%, 기타에
서도 20%가 투자공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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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 

캐나다의 연구개발비 세제우대조치제도는 일본의 「시험연구비를 증액한 경우의 법인세액 특별공제」와 비슷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연방정부에 의한 법인세 계산상, 캐나다 국내에서 생긴 과학연구 및 연구개발(Scientific Resae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에 관한 지출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연구 및 연구개발이란 「시험적 또는 분석적 기법을 이용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조사 또는 연구」
로, 연방정부의 법인세상의 정의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3분야를 가리킨다. 

① 기초연구분야 

② 응용연구분야 

③ 기초연구, 응용연구의 결과 생긴 신제품과 신공정의 연구분야 

이 지출은 신고양식상, 이하에 말하는 바와 같이 비용으로 보여지는 지출(경상비)과 자산으로 보여지는 지출(투자적 경비)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평균해서 양자의 비율은 금액적으로 각각 90%와 10%로 되어 있다. 경상비란 과학연구 및 시험개발에 직접 관
련되어 있는 비용으로, 구체적으로는 급여·임금, 원재료비, 물건을 제외한 리스요금, 외부위탁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등의 제경

비를 가리킨다. 경상비의 일부인 급여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60%로 추정된다. 

또 투자적 지출은 인정을 받은 건물 및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관한 지출이며, 내용연수 기간중에 동일목적만으로 사용된 경우에 적
용되며, 일반 건축물이나 광범위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제외되어 있다. 이것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
는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기 및 장치, 또 하나는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건물, 건조물을 가리킨다. 

다. 세액공제 산출방법 

세액공제 산출방법은 실제의 지출액 베이스에서 계산되는 것으로, 공제세액은 20%(지역에 따라 30%), 캐나다 거주자가 경영하
는 비공개회사의 경우에는 35%로 정해져 있다. 법인세액으로부터 공제되는 금액의 상한은 과학연구 및 시험개발지출액에 이 비
율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또 그 해에 적자인 경우, 다음해에 공제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라. 감가상각 자산세액공제제도 

캐나다에는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감가상각 자산(고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조건은 아
래와 같다. 

① 「과학기술 및 시험개발」의 여건을 만족하고, 해당하는 감가상각 자산을 견적, 내용연수의 90%의 기간에 걸쳐 캐나다 국내
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될 전망이 있는 것. 

② 감가상각 자산 가치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캐나다 국내에 있어서의 연구개발목적으로 소비되는 것, 단 건조물은 재
무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때의 공제율도 위와 마찬가지로 20%(지역에 따라 30%)로 되어 있으며, 캐나다 거주자 경영의 비공개회사의 경우는 35%이
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는 일광상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마. 이연 경리 

캐나다에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준비금적립제도는 없지만 기업경리상, 연구개발비용에 관하여 이연경리가 인정되고 있다. 즉,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면 인정된다. 

① 신제품이나 신공정인 것이 확실하고 관련된 비용의 보충이 가능하다. 

②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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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제품을 판매하거나 신공정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신제품의 수요를 확실히 예상할 수 있다. 

⑤ 개발을 하는데 충분한 자원(인적자원 포함)을 가지고 있다. 

이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앞으로 그 사업을 함으로써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망되는 금
액을 이연경리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연상각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상각잔고를 모두 상각하지 않으면 안된
다. 

바. 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1995년 2월말, 연방정부는 위탁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세액공제에 대한 법규를 결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금 지불기업
이 연구개발을 다른 기업(실시기업)에게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자본적 세액공제를 위해 인정되는 출비는 통상 실시기업의 공제
가 인정되는 연구개발비보다도 제한된 것이 된다. 실시기업은 그 해에 인정되는 경비를 위탁료의 최고액까지 지불기업에 이양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금융기관이외의 세금지불자에게도 적용된다. 

2) 주정부에 의한 세제우대조치 

연방정부에 의한 세제우대조치와 더불어 州중에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세액공제조치가 있는 주도 있다. 이들 제도는 주에 따라 다
소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퀘벡주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수
년전부터 매니토버, 온타리오, 노바스코시아, 뉴브랜즈위크의 각 주에서도 새로운 우대조치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퀘벡주와의 격
차는 작아지고 있지만, 이들 이외의 주에서는 연방정부에 의한 세제우대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곳이 많다. 

가.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에서는 주내의 연구개발을 베이스로 한 기업과 제조가공회사 등에서 실제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연
구개발 슈퍼 얼로언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 얼로언스와 증분 얼로언스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대기업의 경
우, 인정된 경비의 25%, 소기업에서는 35%가 공제되며, 후자는 대기업에서 37.5%, 소기업에서는 52.5%가 공제된다. 1995년 1
월부터 온타리오주는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온타리오 혁신기술세액공제(Ontario Innovation Tax Credit)」를 온타리오주
내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온타리오 베이스의 소기업에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퀘벡주 

퀘벡주에서는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지불된 임금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이 공제는 소기업의 경우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다. 매니토버주 

매니토버주에서는 15%의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에 의한 공제로서 적용의거되는 출비를 토대로 하
여 계산되는 것으로, 동 주에서 실시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 노바스코시아주 

노바스코시아주에서 영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동 주내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그 경비의 15% 상당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마. 뉴브란즈위크주 

뉴브란즈위크주를 베이스로 하는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10%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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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비의 보조 

캐나다 연방·주정부는 각종 연구개발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실용화를 돕고 있다. 이하는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가. 산업연구원조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IRAP라고 불리우는 동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 의한 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1962년 이래 
캐나다의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세부내용이나 조건은 변경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종업원 500명 이하의 기술적으
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중소기업이 자사기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캐나다기업의 대부분이 국내와 세계의 국가들로부터 기업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
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IRAP는 캐나다의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로 되어 있다. 캐나다에서는 IRAP제도가 대단
히 성공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에게 필요한 전문적 어드바이스를 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 단체, 조직 등을 연
결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275명에 이르는 산업기술 어드바이저와 100개의 조직이 IRAP에 관
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30개소에 국립연구심의회(NRC)의 산업기술 어드바이져가 있는 외에, 주립연구기관에도 산업기술 어드바이져
가 있다. 나아가 산업계,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부처의 기술 어드바이져도 IRAP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리적
으로 광대한 캐나다 어느 곳의 기업이라도 IRAP의 네트워크에 간단하게 억세스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나. Networks of Centres of Excellence(NCE) 제도 

캐나다가 자랑하는 NCE 제도란, 전기통신, 유전자, 신경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앞으로 캐나다가 세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발
휘할 수 있고 또 캐나다 경제를 뒷받침 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되는 테마에 대하여, 국내의 산업계, 정부연구기관, 대학 등의 우
수한 연구자와 관리자 등이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궁극적으
로는 캐나다 국민의 이익이 되는 장기 또는 단기의 연구를 인력, 지식, 경험, 연구설비 등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표 3> 참조). 

다. 네트워크 프로그램 

1995년 이래, NCE에는 아래와 같이 14개의 네트워크가 있다. 

①세균감염증 네트워크 

특히 세균에 의한 감염증의 치료, 진단, 왁 

<표 3> NCE의 주별 연구자, 전문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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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네트워트로, 신항생 물질의 중간체, 수산양식용 왁찐, 병원균 검출 키트 등을 개발하고 있다. 

② 유전질환연구 네트워크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각종 질환의 해명과 치료방법을 연구하는 네트워크로, 시스틱 피블로시스, 筋지스트로피, 핸친튼병 등의 유
전자 이상의 해명, 암이나 심장병 등의 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 당뇨병, 유방암, 난소암 등에 대하여 새로운 많은 지견을 얻
고 있다. 

③ 신경과학연구 네트워크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머리의 외상 등에 의한 신경계 질병과 장애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신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신경의 재생, 신경기능 회복이 커다란 과제로 되어 있다. 신경재생을 위한 독성이 낮은 약제의 개발, 동작이나 시력을 보조하는 장
치의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④ 단백공학연구 네트워크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구사하여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해명하고, 동 성과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개변하여 관절염, 암 등의 만성적 
질환치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병치료 외에 진단용 제품, 환경 관련 제품 개발에도 손을 대고 있다. 

⑤ 호흡기계 질환연구 네트워크 

호흡기계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방법과, 이들에 관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질병 중에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외
에, 가정이나 빌딩의 공기의 질 변화에 의한 기관지장애 등도 포함되어 있다. 

⑥ 지속적 삼림관리연구 네트워크 

캐나다에 있어 임산업은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의 삼림자원을 생태적 및 미생물적 다양성으로 받
아들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⑦ 건강의 진단과 응용연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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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부가 재정원조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전문조직과의 협력으로, 직장에서의 생산성 향상, 노동자의 건강유지, 헬스케어 시스
템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보기술에 바탕을 둔 연구를 하고 있다. 

⑧ 기계적 목재 펄프 생산연구 네트워크 

캐나다의 제지펄프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펄프생산 프로세스를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문지제조산업은 캐나다경제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화학처리방법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 대신에 목재를 섬유로까
지 분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⑨ 전기통신연구 네트워크 

컴퓨터와 전기통신의 급속한 발전은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동 네트워크는 캐나다의 동 분야에서의 경
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기통신서비스와 기기의 생산에 있어 선진적 지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에서는 「미래의 네트
워크」구축을 목적으로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음성, 화상, 데이터,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으로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엑세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⑩ 콘크리트연구 네트워크 

다른 하이테크재료에 비견하는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기술에 있어, 세계 최첨단을 가는 네트워크활동으로 특수용도의 고성능 콘크
리트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성과는 고속도로, 교량, 수력발전, 폐기물 창고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강력하고 내구성이 있는 콘크리
트를 제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동 네트워크활동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은 캐나다기업이 거대 건조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⑪ 혁신적 구조건조물을 위한 정보처리 탐지연구 네트워크 

첨단적 복합재료와 광화이버를 연결함으로써 토목공학의 면에서 건조물을 디자인하고, 이들의 강화, 修復을 목적으로 한 연구 네
트워크이다. 동 네트워크에 의해 보다 가볍고 강고하며 부식되지 않는 건조물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동 성과에 의해 
건조물의 수명이 늘어나 연방·주정부의 유지비를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⑫ 로봇 이용과 정보처리기능을 가진 시스템 연구 네트워크 

정보처리를 하는 지적시스템의 이용은 앞으로 캐나다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복잡한 제조 프로세스와 위험한 
환경 하에서 작동하는 지적 로봇을 콘트롤하는데는 우수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동 네트워크에서는 이해력, 학습능력에서 컴퓨터
를 보다 진보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성과는 경제예측, 의료진단, 광업, 폐기물처리산업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⑬ 電信학습연구 네트워크 

학술이나 두뇌를 기초로 한 경제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보 하이웨이를 이용하여 연결된 고도
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캐나다 국민이 장소, 연령, 지위 등에 관계없이 고수준의 교육에 접할 수 있게 하는 멀티미디어의 어프로치
이다. 

⑭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장치, 회로, 시스템연구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수집시스템에 필요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의 개발이 목적이며, 가정에 대한 2통로방식 비디오와 
실내 및 야외용 무선전기통신시스템, 비동시성 전기통신 모드 시스템의 확립을 지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Ⅲ. 연구개발동향 

1. 연구개발비 동향 

1986년도부터 1991년도까지의 연방정부에 의한 과학기술경비는 대체적인 경향으로는 점증으로 나타나 있다(<표4>참조). 그
러나 1992년부터 1995년도에 걸쳐서는 전년도를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1994년도부터 1995년도에 걸친 삭감은 현저하다. 과
거 연방정부에 의한 두터운 보호정책 하에서 추진되어 온 캐나다의 연구개발활동이 서서히 민간기업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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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가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며, 또한 연방정부도 과학기술경비를 삭감할 방침을 취하고 있다. 

2. 연구개발투자와 이용부문 

캐나다의 연구개발경비의 부문별 부담(투자)액 및 실제 이용부문을 <표 5>에 나타내었다. 1995년도의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투
자부담총액은 54억 1,800만 C 달러로, 캐나다 전체 연구개발비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50억C 달러 정도는 기업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3억 1,300만 C 달러가 대학에 제공되고 있다. 이전에 비하면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1985년에는 40% 정도였다. 

연방정부의 부담액은 30억 3,200만 C 달러로, 전체의 26%에 상당하며, 이 비율은 1985년도의 33% 보다 저하하고 있다. 이 중 
국립연구소 등 연방정부기관내에서 약 1/2인 15억 4,800만 C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학에는 8억 8,900만 C 달러가 지출되
고 있다. 또 연방정부로부터 기업에 대하여 5억 6,200만 C달러가 지원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자연과학공학연구심의회 

<표 4> 연방정부의 과학기술비(A), 연구개발비 추이(B) (1986-95년도)

<표 5> 연구개발비 부담부문과 이용부문(199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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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ERC) 등을 통한 연구자금이 크고, 또 기업에는 산업원조프로그램(IRAP) 등의 경비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 

외국기업은 13억 C달러 정도(11%)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유럽의 제약회사로부터의 투자가 크다. 대부분은 기업내에서 
사용되는 경비인데, 대학에도 2,000만 C달러 정도가 공동연구와 연구지원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대학 자체도 총 약 10억
5,400만 C달러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대학 내에서의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이용하는 측에서 보면, 캐나다에서는 1995년도에 총 약70억C달러(59%)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경비로서 사용되
고 있으며, 이어서 28억 7,600만 C달러(24%)가 대학에서의 연구개발비이다. 국립연구소 등 연방정부 기관의 연구개발비는 15
억 5,700만 C달러(13%)로 3번째이다. 이들의 1985년도의 비율은 기업 52%, 대학 24%, 연방정부 18%였다. 

주별 내역에서는(<표 6> 참조), 1993년도의 수치밖에 얻을 수 없지만, 가장 투자액이 큰 주는 온타리오로 57억3,300만 C달
러, 이어서 퀘벡주 29억6,200만 C달러,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8억2,600만 C달러, 알버타 7억7,500만 C달러 등의 순이다. 이들 
4주 모두 민간기업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액이 커서 연방정부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매니토버, 노바스코시아, 사스카추
완 등에서는 연방정부에 의한 연구개발투자가 여전히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동향 

1) 분야별 연구개발비 

캐나다의 산업계에 의한 연구개발비 총액은 1988년도의 46억1,000만 C달러에서 1995년도에는 69억9,900만 C달러로, 약 
50%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연구개발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6년 8월, 캐나다 통계국은 캐나다 기업에 있어서의 연구개발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그 

<표 6> 주별 연구개발비와 부담부문(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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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총경비는 1996년도에는 78억 C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1995년도는 전년도 보다 
5.6% 증가(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6.4%증가), 1994년도는 동 7.2% 증가(동 6.4% 증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
발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도에 78억 C달러가 되면 10년전의 거의 2배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1994년도의 연구개발투자총액이 국내총생산(G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멤버 중에서는 중
간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스웨덴(2.3%), 일본(1.9%), 미국(1.8%), 독일(1.5%)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의 기
업에 의한 연구 개발의 대부분은 소수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7>은 1993년도의 수치인데, 1994년도에도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의 44%는 불과 25개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전체 기업 중 1994년도에 5,000만 C달러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
한 기업 수는 전년도 보다 증가하여 24개사가 되며, 이 외에 43개사는 2,500만 C달러이상, 100개사가 1,000만 C달러 이상을 투
자하고 있다. 

<표 7>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율(1993년도, 상위 25사)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1-011.HTM (12 / 19)2006-05-09 오후 2:34:55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8-M01-0131-01.GIF


과학기술정책 Vol. 8 No. 1(통권 제106호 1997. 4) 011

<표 8> 민간기업 상위 100사의 분야별 연구개발비 (199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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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의 기업에 의한 모든 연구개발의 약 45%는 제조업에 관련되는 상위 100개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역은 전
기제품 관련 25%, 운수 관련 설비생산 10%로 되어 있다(<표 8> 참조). 또 1995년도의 연구개발경비의 내역은 하이테크제조
업 46%, 로우테크제조업 11%, 미드테크제조업 9%, 컴퓨터 서비스 5%, 엔지니어링 서비스 18% 등이었다. 이에 대해 1988년도
에는 하이테크제조업 44%, 로우테크제조업 11%, 미드테크제조업 14%, 컴퓨터 서비스 5%, 엔지니어링 서비스 8% 등이었다. 이
와 같이 연구개발투자 대상은 서서히 이기는 하지만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로 이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전기통신기술은 세계에
서 탑 클래스이며, 전기통신장치개발기업의 연구 개발비는 최근 5년동안에 전체의 14∼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항공기산업
이 11%이다. 금융ㆍ보험ㆍ부동산 관련 기업, 전기장치 관련 기업, 제약기업 등은 5∼6%, 전력회사가 3% 등이며, 이러한 비율은 
최근 5년 동안에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다. 

2) 연구개발비의 재원 

조금 오래된 수치이지만, 1993년도의 민간 

<표 9> 산업별 연구개발비의 각 부담부문의 비율(199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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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의한 연구개발비는 총63억7,400만 C달러로 나타나 있다. 재원으로는 자사, 연방정부, 외국기업, 기타로 나누어지는데, 이
들 비율은 산업에 따라 크게 다르다(<표 9> 참조). 

연구개발활동에 가장 많은 자기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은 금융ㆍ보험ㆍ부동산 관련산업, 유틸리티 관련 산업, 도매ㆍ무역산업
이며 전체 연구개발비의 96%에서 83%를 자사로부터 염출하고 있다. 또 의약품이나 화학품 제조업도 83%를 스스로 충당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자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산업은 항공기, 농림수산업, 일렉트로닉스 등이다. 사무기기산업이나 전기통
신산업은 외국의 자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3) 캐나다 주요기업의 연구개발 

① 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 

연방정부는 1980년대초, 미래의 캐나다 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국
가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
로 정부의 강한 리더쉽 하에 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 후 서서히 민간기업에 의한 연구개발투자가 증대하
여 정부에 대한 의존탈피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국내에는 총 300개 가까운 바이오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캐나다의 바이오기업은 미국의 약 1/4이며, 그 중 41%는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기업이며 22%는 종업원 11인에서 135인까지
의 중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 135인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의 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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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분야의 구성도 미국과는 다르다(<표 10> 참조). 미국에서는 바이오의약개발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 반 정
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임산업을 포함한 농업분야, 또는 환경 관련(<표 10>에서는 「기타」로 분류)기업의 
수가 많다. 이것은 캐나다에서는 풍부한 천연자원에 입각한 산업이 예전부터 왕성한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캐나다의 바이오
기업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헬스케어분야: 인체, 어류를 위한 치료약, 진단약, 왁찐의 발견ㆍ개발, 유전자병의 해명과 치료,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의 개
발과 응용 

ㆍ농업분야: 농작물의 품종개량, 식량ㆍ식품의 생산 및 가공프로세스의 개량ㆍ개발 

ㆍ환경관련: 토양의 PCB제거, 펄프생산 및 제지공정의 폐기물 분해처리, 생물에 의한 환경정화방법의 확립, 자원 리사이클 

<표 10> 캐나다와 미국의 바이오기업 비교

② 환경보전관련산업 

캐나다의 환경관련기업은 각종 폐기물 처리, 유출된 기름의 처리, 요염토양과 지하수의 정화 등 광범위에 걸쳐서 노력하고 있는
데, 미국, 독일 등과 함께 생물에 의한 정화, 소위 바이오리메디에이션의 연구개발도 왕성하다. 그 중에서도 지구환경에 막대한 피
해를 주는 대기권의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캐나다는 세계의 첨단을 걷고 있으며, 정부기관, 민간기업 모두 활
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988년에 환경보호법이 입법화되었으며, 1990년에는 그린 플랜을 채택하고 있다. 그린 플랜이란 정부가 환경기술
을 시장에 내보내기 위한 자금으로서 1억C달러를 지출하는 계획이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
해 연방ㆍ주에는 몇가지의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기술로서의 바이오 리메디에이션도 주목되고 있다. 

③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및 정보기술산업(Information Technology) 

노잔텔레콤사는 캐나다의 전기통신기기산업의 리더로서 활발한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전기통신
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연방이나 주정부, 또는 대학과 산업계가 연계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1-011.HTM (16 / 19)2006-05-09 오후 2:34:56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8-M01-0134-01.GIF


과학기술정책 Vol. 8 No. 1(통권 제106호 1997. 4) 011

예를 들면, 산학관 연계를 촉진하는 「캐나다 전기통신연구기구」에는 캐나다의 전기통신기업 10사가 17개 대학과 공동으로 연
구개발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미래의 네트워크」구축을 목적으로 한 지역간 통신기술과 개인통신기술의 개발이며, 광역
네트워크 시스템과 그에 따른 서비스, 광전자기기와 그것을 이용한 시스템, 통신 소프트웨어, 이동성 통신시스템, 야외 무선 디지
털 통신, 원시 코드, 채널 코드의 6개 분야가 연구프로젝트이다. 

또 주의 프로그램인 온타리오주 기술기금에 의해 설립된 온타리오 첨단기술센타에 속한 「온타리오 전기통신연구기구」에는 25
개 민간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며, 대학과 관련 연구기관도 이에 참가하고 있다. 최근의 성과로 네트워크 장애관리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벨 노잔이 운영하는 캐나다 최대의 국제 데이터 네트워크에 채용되어 상업화가 추진되는 동시에, 미래의 프레임 릴레
이 또는 ATM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응용, 음성 네트워크에 대한 적용도 추진되고 있다. 

정보분야에서는 포트닉스,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시되고 있다. 포트닉스 분야에서는 오타와 칼튼 연구소와 캐나다 광프로세스 컴
퓨팅 기구의 협력에 의해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 온타리오주 첨단기술센타의 성과의 하나로 세계최초의 타원형계 곡선을 기초로 한 공개 鍵暗號방식 프로세서의 실용화의 권리
는 동주 미시사가이 메뷰우스사에 주어져 팩스정보의 기밀보호에 이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셀러 전화, 광전달 네트워
크, 스마트 카드 등에 의한 전달보호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정부와의 공동개발로는 캐나다 정부와 미국 공군과의 계약에 의해 정보기술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CAE일렉트로닉스사(퀘
벡주)의 예가 있다. 여기에서는 광화이버 헬멧을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비쥬얼 시스템(FOHMD)을 개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
부와의 공동연구의 예로,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노스뱅쿠버에 있는 오프쇼어 시스템사가 있다. 여기에서는 전자 나비게이션 시스
템을 개발하여 이미 12척의 배가 이 기술을 응용한 전자작도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 해안선, 바다의 심도 등을 스
크린에 영상화할 수 있다. 주정부에 의한 연구개발과 공업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은 이 밖에도 많다. 1987년에 발족한 온타리오
주의 「정보기술연구센타」(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ITRC)는 5년 계약으로 주경제개발무역부로부터 
3,120만 C달러를 받고 있다. 동 센터는 토런터, 워털루, 웨스턴 온타리오, 퀸즈의 각 대학과 연구계약을 맺고 있다. 거기에서는 
40개 가까운 프로젝트에 160명 이상의 연구자가 참가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인공두뇌와 콘트롤 

ㆍ컴퓨터 처리의 수학 

ㆍ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ㆍ산업협력 프로젝트 

ㆍ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그래픽스 

ㆍ특수 프로젝트 

ㆍ컴퓨터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④ 우주ㆍ지구과학산업 

우주ㆍ지구과학산업에서는 캐나다의 우주선용 암(arm)으로 유명한 수퍼에어로스페이스사, 탐사구조용 위성기반의 지상 스테이
션 시스템에서는 세계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CAL사, 전자 옵틱스의 MPB테크놀로지사가 특히 활발하다. 

4. 대학과 기업과의 우수한 연구협력 표창 

자연과학공학연구심의회(NSERC)와 컴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는 1994년, 대학과 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협력과, 그에 따른 산
업의 공헌에 대하여 「대학-산업연구개발협력상」을 만들어 표창을 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①종업원 100인이하, 또는 연간매
상, 1,000만 C달러 이하의 중소기업, ②종업원 100인에서 500인, 또는 연간매상 1,000만 C달러에서 5,000만 C달러까지, ③그 
이상 규모의 기업의 3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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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단기술무역과 특허 

미국 상무부는 1989년 1월부터 무역통계 중에서 첨단기술무역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다. 상무부에서는 약 2만 200개 품목으로부
터 500개 품목을 첨단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서 선출하고 있다. 이것과 비슷하게 정의하면, 캐나다의 첨단기술제품 무역수
지는 1988년이 96억C달러의 적자였지만, 1991년에는 82억C달러의 적자로, 감소하고 있다(<표 11> 참조). 

1991년의 캐나다의 항공우주와 핵 관련기술의 무역수지는 흑자였는데, 주요 수출처는 미국이다. 또 컴퓨터와 전기통신분야에서
는 커다란 적자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인 연구자에 의한 특허출원 수를 살펴보면, 1992년부터 1993년에 걸쳐 캐나다에서는 2만 6,865건의 특허가 신청되었으
며, 또 같은 기간에 1만 7,247건이 특허로서 승인되었다. 신청된 특허 중 캐나다인의 발명에 의한 것은 3,154건으로 전체 신청 
수의 12%를 차지한다. 또 동 기간 중에 특허화된 캐나다인의 발명은 전체의 7%로 1,227건이었다. 

캐나다에서 신청된 특허수를 국별로 살펴보 

<표 11> 캐나다의 하이테크무역(1991년)

면, 캐나다인에 의한 것이 12%로 유럽의 일부국가의 수 보다 많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신청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미국은 전체
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일본 14%, 독일 6%, 영국 4%등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의 시장규모는 캐나다 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캐나다인은 자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캐나다가 아닌 미국에서 특허를 신청
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인이 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수는 1970년 이후 미국에서의 특허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인의 발명에 의한 미국에서의 특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캐나다 연방정부 연구기관의 연구자에 의한 발명으로, 1974년
부터 1987년에 걸쳐 그 수는 900건이었다. 이어서 벨 캐나다사가 같은 기간에 850건이었다. 그 외에는 1개사에서 200건 이상
의 특허를 가진 기업은 없다. 

6. 국제연구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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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공학연구심의회(NSERC)는 연간 약 600만 C달러를 국제적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는데, 이 자금은 국가간
의 소위 국제적 과학교류와 해외에서의 연구활동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총 약 600만 C달러 중, 약 75%인 45만 C달러는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자를 해외로부터 초빙하여 캐나다에서 더욱 교양과 경험
을 깊게 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에 할당된다. 이전에는 일본에서 이러한 형태로 유학한 연구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풍
요로운 일본 보다도 동남아시아 등의 연구자를 초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이어 많은 것이, 외국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보조의 
형태로 수여되는 자금으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NSERC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국제적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NSERC뿐 아니라 산
업부, 환경부, 국방부 등도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국제협력에 공헌하고 있다. 

주석1) 본 자료는 Jetro Technology Bulletin No. 380을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석2)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Tel : 02-25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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